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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『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법률안 조기 상정 건의문』을 

붙임과 같이 채택하여 발표코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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建   議   文

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!

 2004. 3. 2「거창사건등 특별법 개정법률」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  

6․25 쟁기간 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거창사건 련 유족들이   

오랜 기간 겪었던 고통에 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듯 하여 지역주민 체는 

만감이 교차하는 기쁨을 함께 하 습니다.

 그러나, 정부에서는 쟁 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의 보상에 하여는  사

회  공감 가 폭 넓게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과 향후 국가재정에  커다

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상된다는 , 그리고 거창사건과 련한 소송

이 진행 에 있다는 3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권행사를 하며 재의요구 하 으

며, 불행하게도 제16 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시 인지라 재의결이 이루어

지지 못하고 법률안이 자동 폐기됨으로써 유족들은 실의에 빠져   다시 

인고의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
 거창사건은 이미 정부에서 진상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련자를 처벌한 

것으로 타 지역의 사례와 상이한 것으로 정부의 이유는 타당성이 없는 것이

며, 특히 같은 날짜 통과된 「 주민주화운동 보상법」과 「민주화운동 명

회복  보상법」은 원안 로 공포한 것은 민간인 보상차원의 형평성에도  문

제가 있으며, 이 한 지역간의 차별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 재 거창사건과 련하여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자치 원회에  

회부되어 있으나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.

 바라옵건  유족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

계류 인 거창사건 련 제․개정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

간곡히 건의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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